
지침: 여기에는 양육비 체납 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육권자의 권리가 
명시되어 있습니다. 다음 내용을 읽어주세요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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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아동 양육비 기관은 비양육 부모와 타협 합의를 통해 정부에 
지불해야 할 연체된 양육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. 비양육 부모가 현재 양육비와 밀린 
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면 정부에 지급해야 할 밀린 양육비 중 일부가 감액될 수 
있습니다. 이를 타협이라고 합니다.

연체된 양육비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

• 타협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, 
귀하는 지급되야 할 돈을 받게 됩니다.

• 현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, 
귀하가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
않는 한 비양육 부모는 현재 양육비를 
지급해야 합니다.

• 양육비 체납과 관련 타협하지 않기로 
선택하더라도 지역 아동 양육비 
기관으로부터 전체 양육비 서비스를 
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정부에 
지불해야 하는 체납된 양육비 금액에 
대해서만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.

• 귀하에게는 밀린 양육비를 낮출 수 있는 
권리가 있습니다. 참여는 자발적으로 
이루어집니다.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를 
타협하는 데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.

• 체납 양육비 타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
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체납 양육비를 
타협하기로 선택한 경우, 비양육 부모는 
계약이 체결될 때 일시불로 귀하에게 
지급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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